
◉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-60호

  ｢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｣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

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｢행정절차법｣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07월 12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」고시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 개요

개정된 ｢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('24.3.19. 시행) 제18조제3항에 따라 

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지정 하고 제19조제3항 등에 따라 

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‘24년 승인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3종 추가 지정

   - [별표] 중 “355”, “356”, “357”에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물질 추가지정 및 승인유예기

간 부여

나. 자진취하 요청에 따른 지정 제외 살생물물질(6종)

   - 개정 사유 :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

   - 기존 고시 [별표] 중 아래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

연번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명칭
고유번호
(CAS No.)

사용될 수 있는 
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

355 Tetramethrin 7696-12-0 2-다. 살충제 2023.12.31.

356 Clorofene 120-32-1 1-가. 살균제 2023.12.31.

357 Transfluthrin 118712-89-3 2-다. 살충제 2023.12.31.

연번 살생물물질명 CAS No.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

1 Octane-1,2-diol 1117-86-8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2 Calcium peroxide 1305-79-9 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3 Methylene bisthiocyanate 6317-18-6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4 Polylysine 28211-04-3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5

1 - D e c a n a m i n i u m , 

N,N-dimethyl-N-[2-[(2-methyl-1-oxo-2-p

ropen-1-yl)oxy]ethyl]-, bromide (1:1), 

homopolymer

107429-41-4

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6 1 - D e c a n a m i n i u m , 2803111-78-4 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

다. 자진취하 요청에 따른 지정 제외 제품 유형(6종, 10건)

   - 개정 사유 : 신고기업의 신고 취하 요청에 따라 지정 해제함 

   - 기존 고시 [별표] 중 아래의 살생물제품유형 지정 해제

N,N-dimethyl-N-[2-[(2-methyl-1-oxo-2-pr

open-1-yl)oxy]ethyl]-, 2-hydroxybenzoate 

(1:1), homopolymer

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연번 살생물물질명 CAS No.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

1 3-(Dodecylamino)propane-1,2-diol 821-91-0

고

시
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삭

제

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목재용 보존제 2024.12.31.

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
2 Hydroxylapatite 1306-06-5

고

시
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삭

제
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3
( B e n zo t h i a z o l - 2 - y l t h i o )me t h y l 

thiocyanate; TCMTB
21564-17-0

고

시
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삭

제
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4 Zinc ion 23713-49-7

고

시

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2027.12.31.

삭

제
섬유·가죽류용 보존제 2027.12.31.

5 Sodium dichloroisocyanurate dihydrate 51580-86-0

고

시

살균제 2023.12.31.

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
삭

제
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2024.12.31.

6
4,5-Dichloro-2-N-octyl-4-isothizaolin-3-one; 

DCOIT
64359-81-5

고

시

제품보존용 보존제 2027.12.31.

제품표면처리용 보존

제
2027.12.31.

섬유·가죽류용 보존

제
2027.12.31.

건축자재용 보존제 2029.12.31.



라. ’24년 승인물질 3종에 대한 제품승인유예기간 별도 표기

   - 개정 사유 :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3조제1항제2호 

   - 기존 고시 [별표] 중 아래의 살생물물질의 제품승인유예기간(1년) 별도 표기

마. [별표]의 연번 “87”부터 “360”까지를 “86”부터 “357”까지로 변경

3. 의견 제출

｢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｣ 고시 일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

관·단체는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유해성관리과, 전

화 032-560-8479, 팩스 032-568-2039, 전자우편 jsssws100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

바랍니다.

  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  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   다. 기타 참고사항

재료·장비용 보존제 2029.12.31.

선박·수중 시설용 오염

방지제
2029.12.31.

삭

제
목재용 보존제 2024.12.31.

연번 살생물물질명 CAS No. 살생물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

1 Tetramethrin 7696-12-0 살충제
2023.12.31.

※제품승인유예기간
2024.12.31.

2 Clorofene 120-32-1 살균제
2023.12.31.

※제품승인유예기간
2024.12.31.

3 Transfluthrin 118712-89-3 살충제
2023.12.31.

※제품승인유예기간
2024.12.31.


